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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취약시설물 보수 보강 지연 심각

아산방조제 등급 진단 후 보수없이 년 지나- D 4 -

현 황■

안전취약시설물 현황 급 급(D , E )○ (2006. 8. 31)

구 분 교 량 터 널 건축물 항 만 하 천 댐 상수도
복개

구조물
옹 벽

절토

사면
계

급D 36 1 11 4 3 3 3 5 1 2 69

급E 2 0 0 0 0 0 0 0 1 2 5

급 긴급보수 보강이 필요하여- D :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

급- E : 심각한 결함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개축해야 하는 상태

등급 시설물 진단결과E○ (2006. 9. 21)

시설명 시설구분 준공일 진단일 등급 주요 점검진단 결과

전남 금곡교 도로 1976 2005 E 교량상부 교각 교대부 노후진행, , 재가설요망

부산 구포교 도로 1932 2006 E
안전성에 위험이 크므로 재시공외에는 해결방안

이 없음

부산 동래

복개구조물
도로 1992 2005 E

부식 발생이 많고 안전성확보를 위해, 재가설이나

전면 보강이 필요한 상태

대전

나래아파트

옹벽

옹벽 1994 2003 E
붕괴구간은 복구 미붕괴구간은 앵커보강이 필요,

한 상태

동서장관연립

주택 옹벽
옹벽 1998 2006 E 구조물의 안전상에 위험이 있어 보강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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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진단일 후 현재까지 방치된 시설물 현황○ (2006. 8. 31)

구 분 진단2002 진단2003 진단2004 진단2005 진단2006

급D 2 7 20 32 8

급E 0 1 0 2 2

년 진단 아산방조제 광양항제품부두- 2002 : (D), (2)(D)

년 진단 대전시 나래아파트 옹벽- 2003 : (E 천안 오룡경기장 외 곳), (D) 6

년 진단 인천항 제 부두 외 곳- 2004 : 7 (D) 19

년 진단 잠실제 수영장 외 곳- 2005 : 1 (D) 33

년 진단 부산영도대교 외 곳- 2006 : (D) 9

문제점■

건교부 안전시설진단 후 사후관리 부재✔

급 시설물의 가- D,E 51.4% 교량 개(38 )

급 시설물의 가- D,E 63.5% 지방자치단체관리 시설 개(47 )

건교부는 안전시설진단 후 시설물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자치단체나 관리-

주체가 보수보강공사를 한 후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기록하기 전까

지는 보수 보강 여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나 관리주체의 보

수 보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스템도 없는 상태임

안전취약시설물 보수 보강 기간 지연✔

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하면 중대한 결함- 16

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년 이내에 필요한 조치에 착2

수하여야 하고 착수한 날부터 년 이내 완료하도록 규정하여 최대 년간3 5

보수보강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

실제로 아산방조제의 경우 년 진단 당시 콘크리트의 상태가 염해 등- 2002

에 의한 노후화 징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상태가 매우 심한 편으로 대,

대적인 보수 및 수문의 단면 확장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되었음에도 경

기도와 건교부는 보수계획만을 가지고 년 동안 방치되고 있음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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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 부재✔

현재 종 시설물로 되어있는 대형 교량 항만 도로 댐 터널 층이상- 1 , , , , , 21

연면적 만 이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태를 일반인에게도 공개하여야 할5 ㎡

것임

관리주체가 보수보강조치를 하지 않아도 실제 공중위험이 발생하기 전까-

지는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이에 대한 건교부의 감시 감독기능이 부재함, ,

대 안■

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○

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건교부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

며 현재와 같은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 등재방식의 실효성을 향FMS( )

상시킬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도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

필요함

안전취약시설물 보수 보강 지연예방제도 마련○

안전취약시설물 보수 보강 기간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결함이 있는 시설

물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월 이내에 긴급보수보강에 계획서와 자금6

조달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보수보강 지연에 따른 피해예

방계획을 공개하도록 함


